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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환경 LPG 자동차 공공기관 사용 확대

산업자원부는 친환경 LPG 승용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과 시행

규칙을 개정, 모든 행정기관과 정부투자기관, 공기업 등 공공기관에서 LPG 승용차를 보유․사용할 수 있도록 

했다고 5월2일 발표했다.

지금까지는 공공기관 중 지방자치단체만 LPG 승용차를 사용할 수 있었다.

또한 LPG차 운전자가 안전교육을 받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도 30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하해 과도

한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.

산자부는 이와 함께 고의적인 LPG 관련 사고가 발생했을 때 불가능했던 제3자에 대한 피해보상도 보험약

관에 기재된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소비자보장책임보험의 보상범위를 확대하고 안전관리 우수기업에 대한 보험

료 할인혜택도 확대키로 했다.

이 밖에 차세대 대체에너지로 개발되고 있는 연료전지의 안전성 확보 및 원활한 보급을 위해 연료전지를 

가스용품에 포함시킬 방침이다. (서울=연합뉴스 김현준 기자) <저작권자(c)연합뉴스-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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